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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과 차별

: 문화정책의 새 방향  

변영건

[국문초록] 

문화권은 문화다양성, 지속가능발전 담론과 연결되어 최근 국제 문화정책 분야에

서 중요하게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의 문화권 담론은 주로 권리의 추상적인 개

념을 다루고, 선언적인 역할에 치우쳐 구체적인 실행 방법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이에 본 논문은 문화권을 정책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담론을 종합하여 새롭

게 문화권을 정의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의제를 분석함으로써 문화권이 사회 문제를 

문화정책 영역에서 다루는 데에 실용적인 접근 방법이 됨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법ㆍ

사회 영역의 문제로 여겨졌던 차별을 문화권 침해 현상으로 규정하고,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사회적 조치로써 문화권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문화권을 새롭게 정의하고, 차별을 문화권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

화 담론 연구와 사례연구를 활용한다. 국제인권법과 유네스코 주도의 문화권리 담론을 

분석하고, 실제 담론의 적용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문화와 인권을 주요 정책 의제로 활

용하고 있는 한국 광주와 영국 요크 두 도시의 사례를 살펴본다. 본 연구는 문화권 실현

을 위한 실용적인 접근을 제시하고,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으로서 문화정책

을 구상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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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문화권 보장을 위한 환경 탐색 

문화권은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2005)」(이하 

문화다양성협약) 이행과 「UN 지속가능발전목표(2015)」 실현의 맥락에서 최근 그 중요

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제문화정책에서 문화권은 “문화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

의 토대로 인식되며, 문화 영역이 인권 기반 접근(human rights-based approach, 

HRBA)에 바탕한 지속가능발전을 실현에 기여하기 위한 핵심 개념으로 기능한다

(UN 총회, 2015; UNESCO, 2005). 세계 지방정부 연합(United Cities and Local 

Governments, UCLG, 2004, 2015) 또한 도시의 지속가능성과 포용을 위한 실천 전

략으로써 문화권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이른 시기부터 강조해 왔다. 2022년과 2025

년 두 차례의 유네스코 세계 문화정책 회의 몬디아컬트(Mondiacult)에서 역시 문화권

을 인간 존엄성, 개인의 발전, 사회의 통합 실현을 위한 가치로 이해하며, 주요 의제로 

논의했다. 이 같은 정책 담론의 장에서 문화권은 대체로 공평한 접근성, 참여의 기회, 창

조와 향유의 자유를 보장하는 권리로 이해된다. 속성적으로 문화권은 문화와 일반 사회 

담론의 교차점에 있다.

국내에서는 2004년 국가인권위원회의 문화권 국가 실행 계획(NAP) 수립, 2006년 

노무현 정부의 문화헌장 공표, 2013년 박근혜 정부의 문화기본법 제정과 이어진 헌법

개정특별위원회 활동 등이 문화권 담론 형성의 주요 기점이었다. 2000년대의 논의는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 및 협약으로 집약되는 국제적 공감대를 국내적으로 수용하

고 소화하는 과정이었다면(노명우, 2006; 문화헌장 제정위원회, 2006; 이동연, 2004), 

문화기본법 제정 이후 2010년대 중후반의 논의는 문화권의 강조점을 ‘문화 향유’에 두

고, 헌법에 명시된 문화 영역에서의 ‘기회균등’ 및 ‘차별 금지’를 구체적인 법적ㆍ정책적 

조치로 보호ㆍ증진하려는 방향으로 전개되었다(김기곤, 2011; 이동연, 2018; 정광렬, 

2017). 한편, 이후 헌법 개정이 좌절되면서 정책 담론 내에서 문화권 논의는 다소 정체

됐다. 문화기본법이 문화권 실현의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부분적이나마 가시적

인 성과를 얻었다는 데에 안주한 면과 함께, 이후 설명할 국제 정치적 이유로 문화권이

라는 용어보다는 ‘문화다양성’이 정책 용어로 두드러지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지

만, 한국이 발전시켜 온 문화 향유의 개념과 문화다양성 정책들은 최근 문화권 논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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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긴밀한 관계에 있다.

한편, 국제문화정책 영역을 중심으로 문화권에 대한 높아지는 주목도에 비해, 실제 

문화정책 실행 단위에서의 문화권 개념은 여전히 생소하다. 개념적 근거는 인권법에 기

반하면서, 증진ㆍ보호해야 할 문화권은 무엇인지, 어떻게 이를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이 구체화되지 못하면서 문화정책의 현장 인력은 문화권을 위한 정책 접근 방향을 찾

지 못하고 있다. 이는 문화권 주체의 특징과도 맞닿아 있다. 다른 인권 분야와 달리 문화

권은 대체로 권리 보유자(rights holders)인 시민이 명백한 문화권 침해 상황을 겪지 않

는다고 인식하거나, 무엇이 침해인지조차 지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시민이 문화정

책의 수혜자로는 존재하지만, 권리를 요구하는 주체로서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현실의 문화정책은 의무 담지자(duty bearers)인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이 권리 보유자

의 요구를 사실상 짐작하여 정책을 구상하고 실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문화권 개

념 자체는 여전히 막연하고 불분명한 영역이라 정책으로 구체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문화권을 실제 정책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롭게 정의하고, 현

재의 문화정책 환경을 문화권 관점에서 진단하고자 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권의 실질적

인 적용 및 이해를 위해 문화권이 침해되었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현상을 ‘차별’로 규정

한다. 차별은 주로 법학ㆍ사회학 영역에서 논의되며, 격리ㆍ분류ㆍ구별ㆍ제한ㆍ배제ㆍ

거부 등의 형태로 일어나는 불공정한 대우로 정의된다. 이는 또한, 개인 혹은 집단의 성

별, 지역, 인종 민족, 성적 지향 등 보호 대상 특성1)을 이유로 일어난다(Dovidio et al., 

2010:8-9; Fredman, 2022: 247-250). 이때, 보호 대상 특성이란 문화 영역의 용어인 

‘문화 정체성’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불공정 대우가 일어나는 환경을 고려하면, 차별은 

‘특정한 문화적 맥락’에서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차별을 문화적 현상으로 정의하

고, 문화 정체성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문화권 침해로 규정한다. 이러한 접근은 문화권

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고,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한 논의의 토대가 될 것이다. 

1) 국내법률에서는 주로 ‘차별 금지 사유’로 지칭되나, 개인 혹은 집단의 특성임을 강조하기 위해 본 논문에
서는 ‘보호 대상 특성’으로 부름. 국가마다 사용하는 용어가 조금 다른데, protected characteristics, 
protected grounds, prohibited grounds, protected attributes 등의 용어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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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화권

1) 문화권의 발전

문화권(cultural rights)은 통용되는 하나의 정의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법학자 

이본 돈더스(Yvonne Donders, 2015: 117)는 문화권을 “개인과 공동체가 문화적 이

익을 직접적으로 증진ㆍ보호하는 동시에, 이들이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ㆍ발전ㆍ변화시

킬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할 권리”라고 정의한다. 사회학자 존 클래머(John Clammer, 

2019: 3-4)는 “문화에 대한 권리, 문화적 표현의 권리, 개인 정체성의 근원이 되는 문화

의 자유로운 발전, 그리고 그 문화를 파괴나 침식으로부터 방어할 권리”로서의 문화권

을 이야기한다. 문화권 법제화를 시도했던 민간 학술 네트워크인 프라이부르 그룹2)

(Fribourgh Group, 2007: 3-8조)은 ‘프라이부르 문화권 선언’에서 ① 정체성과 문화

유산, ② 문화공동체, ③ 문화생활에 대한 접근 및 참여, ④ 문화권리 교육과 훈련, ⑤ 정

보 및 커뮤니케이션, ⑥ 문화 협력과 같은 6개 부문을 문화권의 영역으로 제시했다. 하지

만 이들 정의에서 보이듯, 문화권의 개념은 복잡하고 광범위해 단일한 정의로 수렴되기 

어렵고, 때문에 정책적으로 해석하고 실천하기에 다소 난해하고 모호하다.

역사적으로 문화권은 국제인권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이 또한 개념이 실천적 

방안으로까지 발전하지 못한 데에 영향을 미쳤다. 인권 개념의 시작으로 알려진 세계인

권선언(1948),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66), 경제적ㆍ사회

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1966)3)은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그로 

인한 예술적ㆍ과학적 진보와 혜택을 누릴 권리, 예술적 활동에 따른 정신적ㆍ물질적 이

익을 보호받을 권리, 이 과정에서 개인의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등을 

다루며 문화권의 법적 토대를 만들었다(UN GA, 1948: 27조; UN GA, 1966a: 20조, 

24조, 26조, 27조; UN GA, 1966b: 15조). 하지만, 문화는 타 인권 영역에 비해 그 중요

성이 간과되었고, 문화권 해석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관계가 첨예했다(Fagan, 2017:1-6; 

Nieć,1998a; 1998b; Shaheed, 2010). 특히, ‘개인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자유민주

ㆍ자본주의 진영의 ICCPR과 ‘사회적 평등’을 중심으로 한 공산ㆍ사회주의 진영의 

2) 프라이부르 그룹은 스위스 프라이부르 대학에 기반을 둔 조직으로 유네스코,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nomic and Social Council) 등의 지원과 협력을 받아 1990~2000년
대 문화권 관련 연구 및 자문 등의 역할을 활발히 수행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선언(2001)과 문화다
양성 협약(2005), 2007년 원주민 권리 선언에 기여했으며, 유럽인권조약에서 문화권 관점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했다. 

3) 세 개 법을 통칭해 국제인권장전(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이라 부른다. 



문화권과 차별    9

ICESCR이 경쟁 관계에 있으면서, 문화권은 이념적 대립의 주요 영역이었던 시민적, 사

회적 권리 등에 비해 중요도가 낮게 다뤄졌고, 문화권 영역 중에서도 비교적 이념 대립

이 적은 ‘순수 문화예술’ 영역에 국한해 논의되었다4) (Apap, 2018:1; Jakubowski, 

2016:5; Nieć, 1998a). 냉전 해체 이후 비엔나 협약(1993)을 통해 두 규약 모두 인권 

보장을 위한 하나의 체제로 인정되고, ‘인권으로서의 문화’ 개념이 본격적으로 받아들

여지는 듯 했지만, 문화권은 다시 오랜 시간 ‘문화보편주의 대 문화상대주의’ 논쟁으로 

소모되면서 발전이 한동안 정체됐다(Bidault et al., 2019; Vrdoljak, 2005: 14). 

문화권이 문화 향유, 정체성, 원주민 권리, 표현의 자유와 지적 재산권 등 현대적 의

미에서 본격적으로 이해된 것은 유네스코 세계문화다양성선언(2001)과 문화다양성협

약(2005)이 제정ㆍ공표되면서부터다. 2001년 선언은 문화의 영역을 예술ㆍ문학과 같

은 좁은 의미에서 생활양식, 함께 살아가는 방식, 가치 체계, 전통 및 신념을 아우르는 

넓은 의미로 확인하고,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하며, 다양성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으

로써 문화권을 강조했다. 선언을 법제화한 2005년 협약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완전

한 실현을 위한 문화다양성의 중요성을 확인했다. 이를 통해 문화권의 핵심요소인 다양

성과 문화 표현은 문화정책이 보호하고 증진해야 할 핵심 가치로 발돋움하고, 주류 인권 

및 발전 담론에서 개인과 집단적 차원의 문화를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했다 

(Donders, 2012; Jakubowski, 2016: 7; Stamatopoulou-Robbins, 2008: 3-4). 

하지만, 문화다양성 협약에서 ‘문화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여전히 문화권

을 인정하는 것이 한 국가 내 소수 민족 권리를 강조함으로써 국내 정치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 용어 자체가 예술가와 문화재 관련 권리에 국한된 것으로 인식될 수 있

다는 걱정 등 때문이었다(Donders, 2012). 이에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

한 환경으로서 “인권”이 강조되었을 뿐 문화권 자체는 강조되지 못했고, 법률로써 규제

받는 권리의 영역은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국한된 논의로 축소되었다. 하지만, 문화다

양성 협약을 통해 문화유산 보존, 원주민 및 소수집단의 문화적 표현 보호 등의 의제가 

정책적으로 발전되며 문화권 접근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최근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참여, 관여(engagement), 포용 등 문화 민주주의 가치 실현과 연계되어 논의되고 있다 

4) 일반 시민의 문화생활 참여와 기여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Participation by the People at 
Large in Cultural Life and Their Contribution, 1976)’ 예술가 지위에 관한 권고 (Recommendation on 
the Status of the Artist, 1980)가 대표적인 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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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ke, 2011; Carril et al., 2023; Ferri et al., 2022; Guèvremont&Varin, 2023; 

Veal, 2023).

그럼에도 문화권 증진을 위한 정책의 실질적인 이행은 여전히 미흡하다. 문화권에 

관한 논의는 국제법 및 국제담론 차원에서 주로 선언적이고 수사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

다. 문화권 관련 법적 의무를 사실상 유일하게 규정하는 2005년 협약은 권리 자체보다

는 산업 중심의 문화상품 및 교역에 초점이 맞춰졌다. 본질적인 의미의 문화권리 실현 

책임은 문화 정책가의 자발적 의지 혹은 자율적 이해에 남겨진 것과 다름없다. 또한, 지

금도 문화권은 일부 ‘엘리트’ 담론의 장을 제외하고는 사회용어로서도, 정책용어로서도 

부재한다. 이는 문화권 개념이 의무 담지자 혹은 정책 담당자들에게 아직 충분히 수용되

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문화권 보호를 직접 요구하는 목소리 역시 찾기 어렵다. 이는 권

리 보유자인 시민들이 본인의 문화권이 무엇인지를 알기 어렵고, 대체로 이를 일부 예술

가 등의 권리로 협소하게 인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권의 실질적인 보장과 증진을 

위해 우리 사회가 새로운 접근 방식을 모색해야 한다. 

2) 문화권의 새로운 정의 

본 연구는 문화권을 ‘문화 정체성’, ‘문화적 표현’, ‘문화 접근성’의 세 영역으로 구성

으로 정의한다(변영건, 2023; Byun, 2024). 문화권의 각 영역은 핵심 가치를 갖는다. 

문화 정체성 보호를 위한 ‘다양성’, 문화적 표현을 위한 ‘자유’, 문화 접근에의 ‘공정성’

과 ‘형평성’의 가치가 보장ㆍ추구되어야 한다. 이때, 문화권은 누구도 자신의 혹은 자신

이 원하는 문화 정체성을 표현하고 접근하는 데에 있어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

을 내포한다. 이 새로운 정의는 그동안 유네스코 및 국가 문화정책이 다뤄왔던 영역, 국

제인권법적 토대에서 논의되었던 문화권의 영역, 국제사법재판소에서 문화권이 적용

되었던 판례 등을 종합해 이른 결론이다.

문화권의 각 영역을 보다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본 논문은 문화권 침해의 상황을 ‘차

별’로 규정한다. 차별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현상이다(Byun, 2024). 즉, 차별은 개인이

나 집단의 ‘보호받는 특성’(protected characteristics, 한국에서는 ‘차별 금지 사유’)

을 이유로 한 부당한 대우를 말한다. 여기서 보호받는 특성은 문화연구에서 말하는 ‘문

화정체성’과 대응하며,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는 양상은 문화적 맥락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한국인’ 정체성은 주류에 속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소수자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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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되며,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문화권의 분야에서 

문화권 침해, 즉, 차별이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때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을 적용한다.

① 문화 정체성: 개인 혹은 집단의 존재가 인정되고 있는가? 

② 문화적 표현: 개인 혹은 집단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있는가?

③ 문화 접근성: 개인 혹은 집단에 장애물이 있는가?

뒤이을 내용에서는 위의 세 질문을 기준으로 하여, 두 도시에서 확인된 차별을 문화

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비판적 담론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 CDA)의 한 유형인 문화 

담론분석(cultural discourse analysis, CuDA)을 연구방법론으로 사용한다. 문화 담

론분석은 의사소통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언어, 비언어적 표현을 담론으로 설정하고, 담

론에서 드러나는 문화적 영향에 집중하며, 담론이 직접적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회의 역

학까지 분석한다(Barker & Galasinski, 2001: 2; Blommaert, 2005; Carbaugh, 

2007; Gavriely-Nuri, 2018; Scollo, 2011: 20-21). 이는 담론이 사회 요인으로 구성

될 뿐만 아니라, 조건적으로 규정된다는 전제하에 담론이 담고 있는 사회의 구조를 비판

적으로 분석한다는 점에서 비판적 담론분석의 원칙을 따른다 (Fairclough & Wodak, 

1997: 258; Wodak & Meyer, 2009: 7). 하지만, 기존 비판적담론분석에서는 간과되

었던 문화를 분석의 시각이자 분석 대상의 중심으로 가져온다는 데에 차이점이 있다. 또

한, CDA는 텍스트나 발화된 언어적 표현을 중심으로 지배적인 담론에 초점을 두었지

만, CuDA는 예술품 및 공간의 상징, 역사적 내러티브의 강조 지점, 지배적인 담론에 묻

혀 드러나지 않는 숨겨진 내러티브 등을 모두 담론으로 보고 분석한다. 

또한, 문화 담론분석은 두 도시의 사례연구에 적용했다. 사례로는 한국 광주와 영국 

요크를 선정했다. 두 도시는 문화를 도시 발전 전략의 핵심 분야로 바라보며, 인권도시, 

유네스코 창의 도시 정체성을 갖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문화를 권리로 접근하는 정책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개발ㆍ적용ㆍ지속한 사례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연구자가 기존 

문화정책 환경에서 문화권 실행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문화와 인권

을 동시에 도시 정책의 핵심 동력으로 활용하는 두 도시는 문화권리 환경을 분석하는 데

에 이점이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또한, 연구의 객관성을 위해 연구자는 연고가 전혀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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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두 도시를 선정했다. 더불어, 본 연구가 문화권 연구로서 도출하려는 결과는 그 분석

의 영향이 특정 도시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

다. 때문에 두 도시는 비교연구의 대상이 아닌 사례연구의 대상이며, 두 도시의 사례는 

문화권 환경 전반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활용한다.

연구는 2022년~2024년 사이 이뤄졌으며, 현장 연구는 주로 2022년 9월부터 12월

까지 진행됐다. 자료는 사례 도시의 문화-인권 정책과 관련한 문헌분석, 두 도시의 문화

공간ㆍ이벤트ㆍ포럼 등 100여 개에 대한 관찰, 도시 문화ㆍ인권 정책의 이해관계자 75

명(요크 35명, 광주 40명)에 대한 인터뷰를 통해 수집했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담

론을 채택할 때는 해당 담론의 신뢰성을 교차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예를 들면, 한 인

터뷰이의 의견이 문헌, 관찰, 또는 다른 인터뷰이를 통해 뒷받침될 때는 담론으로 채택

했지만, 해당 의견을 지지하는 다른 데이터가 없을 때는 주요 담론에서 배제했다.

Ⅱ. 도시 문화정책과 문화권 현황 

1. 두 도시의 문화ㆍ인권 정책 환경 

광주와 요크 두 도시 모두 도시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문화와 인권을 채택해 왔다. 

공통적으로 두드러지는 사항은 두 도시 모두 유네스코 미디어아트 창의 도시로 지정되

었으며(광주광역시, 2022; City of York, 2014), 동시에 인권 도시(광주광역시, 2011; 

York Human Rights City Network, 2017)를 선언한 바 있다.

도시별 특징으로 문화 부문에서 광주는 ‘예향(藝鄕)’으로서의 정체성과 국가의 지역

균형발전 전략이 결합해 한국 최초로 문화 주도 성장 도시 정책이 실행된 곳이다. 2004

년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기점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광주비엔날레 등 문화 인프라가 확충되면서 도시재생 및 발전 전략으로써 문화의 가치

가 높이 인정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22; 류재한, 2007). 요크는 로마ㆍ바이킹ㆍ

중세 시대를 아우르는 도시의 문화유산을 바탕으로 연간 방문객이 840만 명에 이르는 

도시다(Make It York, 2020, 2022). 또한, 요크 대학을 중심으로 유능한 인재가 유입

되며 형성된 문화콘텐츠 기업들의 성공 사례가 축적된 거점이기도 하다. 문화 영역의 성

과가 가시적인 이 도시에서 예술가와 문화기관 종사자들은 2022년부터 직접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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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요소를 담은 요크 문화 포럼(York Culture Forum)을 형성하고, 활발한 논의ㆍ교류

를 진행하고 있었다. 더불어 이들 도시의 문화에 대한 헌신과 열정은 유네스코 미디어아

트 창의 도시로 선정된 것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인권 부문에서 광주는 시 정부를 중심으로 대내적으로 인권 조례, 인권 지표 평가 등 

다양한 인권정책을 펴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2011년부터 매해 세계 인권 도시 포럼

을 개최하고 있다. 이는 한국 민주화 과정에서의 기여를 바탕으로 한 도시 정체성을 ‘민

주, 인권, 평화의 도시’라는 정치ㆍ문화적 슬로건으로 발전시켰고, 이는 시정의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김기곤, 2013). 요크는 영국 기독교 역사의 중심지로서 자선ㆍ헌신의 가

치가 높이 기려지며, 도시 대표기업인 라운트리(The Rowntree‘s. 현재 Nestlé UK에 

인수) 가문이 퀘이커교5) 믿음에 기반해 영국 복지정책에 크게 기여한 역사를 가진다. 이

를 바탕으로 강한 시민사회 전통이 조성되어 있으며, 대학ㆍ문화기관ㆍ민간시민단체 

연합체인 요크 인권 도시 네트워크(York Human Rights City Network, YHRCN) 주

도로 인권도시 정책이 시 정부에 의해 추진되기보다는 시민 거버넌스 형태의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대표적으로는 매년 YHRCN과 요크 대학을 중심으로 인권상황에 대한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통해 도시 내 이민지, 난민, 장애인, 성소수자 등 

소수자 그룹의 이슈를 공유하고 함께 대응해 나간다. 시 정부는 인권 정책을 직접 고안

하기보다는 YHRCN의 방향을 지원하고, 시정에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움

직인다.

2. 간과되어 온 문화권

두 도시가 문화와 인권에 관한 정책과 담론을 발전시켜 온 것과는 별개로, 문화권은 

담론으로서 식별되거나 직접적인 정책으로 구현되지 않았다. 광주의 경우, 광주발전연

구원의 2014년 분야별 인권 증진 정책 수립 연구나 2022년 아시아 문화포럼 등에서 간

헐적으로 문화권이 정책 담론에 등장하지만, 실제 문화권 정책 구상 및 집행으로 이어지

지는 못했다. 요크에서 문화는 산업ㆍ관광의 차원이 강조되고, 주로 문화 영역 시민사회

의 자발적 활동에 의존하면서, 정책 담론에 문화권이 등장한 적은 없다. 

5) 기독교에 뿌리를 둔 퀘이커교(Quakerism)는 모든 개인의 영적 평등, 평화와 비폭력주의를 지향하며, 다
양한 사회적 활동을 통한 증언을 실천하는 신학적 원리에 기반한다. 영미권 역사에서 퀘이커교는 평등, 
공정, 복지에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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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그렇다고 해서 두 도시에 문화권 관점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

화다양성 혹은 한국의 정책용어인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관점에서 이주민ㆍ저

소득층을 위한 요크 박물관 트러스트(York Museum Trust)의 프로그램, 성소수자 축

제인 요크 프라이드(York Pride), 아시아문화전당의 장애 관람객을 위한 점자 전시, 이

주민 중심 음악 그룹 드리머스 등 문화권의 가치와 밀접한 다양한 시도가 확인된다. 특

히 앞서 설명한 두 도시가 갖는 인권 도시ㆍ문화 중심 도시로서의 정체성은 이러한 시도

가 활발하게 이뤄지는 원동력이 되었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가 도시 문화정책 안에서 

지속성을 가지고 구체적인 문화권 증진의 방향으로 확장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

이다. 

문화권에 대한 인식은 두 도시의 문화ㆍ인권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75명의 인

터뷰이의 인식에서도 추상적으로 존재하거나 부재했다. 인터뷰이 중 연구원, 학자 등 학

계에서의 경험이 있는 일부 소수를 제외하고는 문화권이라는 용어를 아예 들어보지 못

했다고 답했고, 자신의 활동 영역에서 문화권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 또한 드물었다. 

대신, 전체 인터뷰이의 74.6%(광주 27명, 요크 29명)가 본인의 경험 기반해 문화권을 

적극적으로 이해하고, 도시 내에서 직ㆍ간접적으로 경험한 사항들을 연결 짓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두 도시가 문화와 인권이 모두 정책적 맥락에서 높이 인정받는 곳으로, 상

대적으로 문화권 실현에 유리한 환경에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여전히 인터뷰이들이 

문화권으로 인식하는 부분이나 정책적으로 실천되는 내용은 실제 문화권 개념이 포괄

하는 영역 전반에 비해 다소 협소했다. 

이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구체적으로 두 도시가 이해하는 문화권의 유형 세 가지를 

살펴본다. 문화권은 두 도시 모두에서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인권과 문화 영역을 교

차하는 담론을 분석하여 도출했다.

3. 두 도시가 이해하는 문화권

1) 인권을 다루는 문화적 표현 장려 

다수의 인터뷰이는 인권을 다루는 문화예술 활동을 문화권 실천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광주에서는 ‘인권을 위한 예술(Arts for Human Rights)’ 활동이 두드러졌다. 아

시아문화전당, 광주시립미술관 등 주요 기관은 연례적으로 인권 주제의 전시ㆍ행사를 

개최하며, 도시 전반에서 5ㆍ18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다루는 공연ㆍ전시가 상시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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렸다. 광주 인터뷰이들은 이처럼 비폭력ㆍ생명 존중ㆍ민주주의 역사 등 인권 가치를 지

지하고 옹호하는 목적의 활동이 문화권 관련 행사로 받아들여졌다. 더불어, 개별 예술가

들은 인권이나 사회정의 주제를 다루는 것을 광주 예술가로서의 책무로 인식했다. 한편, 

이러한 접근은 권리 보유자의 문화권을 증진하는 행동이라기보다는, 인권 가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기여에 해당한다. 시민 인식에서 문화권의 개념이 권리 보유자

인 당사자로부터 멀리 있음을 드러내는 지점이기도 하다.

요크에서는 문화권의 관점과 예술의 사회적 기여 관점이 공존하는 ‘인권을 담은 예

술(Arts of Human Rights)’ 활동이 활발했다. 요크는 인권의 세부 의제를 예술을 통해 

표현했다. 예를 들면, 여성 인권 증진을 위해 도시 역사 속 여성 인물을 발굴하는 연구 

프로젝트 ‘허스토리(HerStory)’ 팀은, 연구의 성과를 요크 캐슬 박물관 (York Castle 

Museum)에서 전시의 형태로 공유했다. 문화다양성 증진 차원에서 요크 아트 갤러리

(York Art Gallery)는 소수 민족 출신 작가의 작품을 수집하고 전시하는 전략을 취했

다. 그밖에 다양한 문화정체성 기반 시민단체들이 축제ㆍ전시ㆍ행사 등을 표현의 자유 

실현의 장으로 활용했다. 이는 주제로써 인권적 의제가 문화예술의 형식으로 표현되거

나, 문화영역의 관행이 인권적 접근을 담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 문화 저관여층ㆍ문화소외계층의 접근성 제고 

두 도시 모두 인권ㆍ정의 등 가치가 강조되면서, 문화 경험 기회의 형평성, 공정성이 

상당히 비중 있게 고려됐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권의 구체적인 실천으로 자주 언급되

고 발견된 것이 문화예술 저관여층(한국 정책 용어로는 문화 소외계층)에게 문화 경험을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다. 광주(한국)에서는 특히 ‘문화 향유 확대’라는 정책용어로 이

해된다. 이때의 방점은 사회적 조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일상적으로 예술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 광주문화재단의 빛고을시민문화관(공연장)이나 미디어아트 전용 공간 

지맵(GMAP)6) 등 우수한 환경의 문화시설 확충, 5ㆍ18 민주 광장과 금남 나비 정원의 

상시적인 미디어아트 전시와 같이 공공 공간에서의 예술이 그 예다. 더불어 (주류) 문화

예술 활동의 저관여층으로 동남아시아 이주노동자ㆍ결혼이주여성ㆍ고려인 등 특정 공

동체를 위한 문화프로그램도 간헐적이지만 다수 확인됐다. 

6) 광주 미디어아트 플랫폼(Gwangju Media Art Platform)의 약자로 미디어아트 전용 전시 시설이다. 유네
스코 미디어아트 창의도시 정체성 구축을 위해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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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크에서는 같은 접근이 ‘문화적 웰빙(cultural wellbeing)’이란 정책 용어로 표현

된다. 문화적 웰빙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외로움, 고립감, 정신건강 문제가 등장하면서 

주목받은 개념이다. 해당 정책의 방향은 포괄적인데, 정책 대상을 특정하기보다는 시

민 참여와 관여 촉진을 위한 문화기관들의 장소 창출(place-making) 혹은 관여

(engagement) 정책, 관내 빈곤 지역에 지점형태로 시설을 설립한 익스플로어 요크

(Explore York Library & Archive), 청각장애 어린이를 위한 음악교육을 진행하는 국

립 초기 음악 센터(National Centre for Early Music), 의료적 치료를 대신해 문화ㆍ

인적교류 활동을 처방하는 사회적 처방(social prescribing) 등 사례가 이에 해당한다. 

문화 향유 확대와 문화적 웰빙 추구 전략 모두 문화소외계층에 문화권의 영역에서 문화 

접근성 보장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부분이다. 

3) 예술인 복지정책  

마지막으로, 예술인 복지정책은 문화권과 긴밀히 연결된 한국의 독특한 사회 제도

적 실천의 한 양상이다. 「예술인복지법」은 문화 분야 종사자의 특수한 고용ㆍ노동 환경

에서 발생하는 미흡한 보상ㆍ고용 불안정성 등 문제를 복지의 관점으로 개입ㆍ교정하

는 것인데, 광주는 이를 문화재단 산하의 예술인보둠센터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시기 보둠센터의 지원을 경험한 예술인과 문화기관 종사자들에겐 예술

인 복지정책이 넓은 의미에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이해

되었다. 

Ⅲ. 문화권과 차별

1. 정책과 현장의 괴리 

앞선 논의의 핵심은, 실제 문화정책이 정책 수혜자에게 직접 닿는 도시의 맥락에서 

문화권이 명확히 인식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두 도시가 가진 역사적 내러티브와 이에 

기반한 문화ㆍ인권 정책 환경을 고려할 때, 두 도시는 문화권 실현에 비교적 유리한 조건

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건이 곧바로 문화권 실현으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

다. 각 도시의 문화정책 관행에서 문화권은 종종 간과되었으며, 도시 맥락에서 이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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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권의 범위 또한 제한적이었다.

이는 문화권이 국제적ㆍ국가적 담론을 중심으로 발전하면서, 그 논의가 윤리적 약속

과 선언적 차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개념의 모호성이 해소되지 못한 채 남

았고, 문화정책 현장에서 문화권 보호를 위한 구체적 실천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구체적인 정책이 개발되지 못한 것은 문화권 침해의 상황이 다른 인권 침해 상황에 

비해 상대적으로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식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권리 보유자가 적

극적으로 권리 보장을 요구하기 어렵고, 의무 담지자 또한 구체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렵다. 결국 현재 상황은, 권리 보유자가 ‘혜택받을 것’이라 기대하는 영역을 의무담 지

자가 짐작하여 정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화권의 개념적 모호함을 극복하고 구체적 실천으로서의 문화정

책을 구상하기 위해, 앞서 제시한 문화권의 새로운 정의(문화 정체성, 문화적 표현, 문화 

접근성의 구성)와 각 영역에서 발생하는 문화권 침해, 즉 차별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

펴본다. 실제 상황에서 문화권의 세 영역(문화 정체성, 문화적 표현, 문화 접근성)은 독

립적으로 존재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교차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문화권 현황을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네 문화정체성 그룹의 상황을 통해 살펴본다. 

한편, 이어지는 상황은 새로운 ‘발견’이 아닌, 기존의 상황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

를 문화권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임을 밝힌다. 이로써 문화권 정책이 구체적으로 구상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2. 두 도시의 구성원이 경험하는 문화권 침해 상황 

1) 여성 

두 도시 내에서 여성으로서의 문화 정체성은 존재가 어려움 없이 수용되고 있으며, 

문화적 경험 기회 접근에서 두드러지는 차별은 없는 듯했다. 여성 예술가들이 활발히 활

동하며, 특히 요크에서는 국제 여성 주간(International Women’s Week) 등 행사가 

정규적으로 열리고, 광주에서는 여성영화제나 광주전남예술가협회 소속의 여성 예술

인 모임이 조직되어 있는 등 문화적 표현에 있어서 이들의 목소리는 장려되고 있다. 또, 

관람객의 구성을 관찰했을 때, 여성이 제약을 경험하지는 않고 있었다.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여성의 문화적 표현과 접근성이 제한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일례로, 광주의 여성단체 활동가는 여성 인권을 주제로 퍼포먼스를 진행했을 때 일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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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이 여성 혐오적 발언과 비난을 퍼부었던 경험을 고백했다. 요크의 시각예술 작가는 

도시의 문화유산을 둘러싼 서술에서 남성 중심의 역사가 뿌리 깊이 자리하기 때문에, 별

도의 노력이 없이는 여성에 관한 서사에 접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두 도시 모두 여성에 대한 성희롱ㆍ성범죄 사건이 근래에 발생했음을 확인했

으며, YHRCN(2023: 9) 보고서는 성별 임금 격차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을 지적했다. 여

성 대상의 성희롱ㆍ성범죄가 보고된다는 것은 해당 정체성의 존재가 공공의 영역에서 

동등한 사회적 권력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임금 격차는 구조적으로 사회의 이익이 불공

정하게 배분되고 있음을 드러낸다.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여성은 정체성의 존재와 문화적 표현에 있어서 제약을 경험

한다. 여성 정체성 자체는 각 도시의 사회 내에서 존재를 인정받되, 특정 문화적 표현의 

상황이나 역사의 내러티브 안에서는 온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다. 더불어 문화 접근

성에 대해서는 물리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나, 여성의 정체성이 다른 문화 정체성과 교

차하여 발현할 때는(이주민 여성, 장애 여성 등) 제약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이는 구

체적인 담론으로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다.

2) 장애

장애가 있는 개인과 공동체는 문화예술 활동에 있어 물리적ㆍ심리적 제약을 크게 경

험한다. 특히 요크는 2022~2023년 도심 내 차량 이용 통제 조처가 내려지면서 장애인 

이동권 문제가 심각하게 저해된 바 있다.7) 비(非)문화 영역에서 결정된 정책의 영향으로 

도심 내 문화 인프라로의 접근이 제한되면서 이동에 어려움이 있는 개인들이 문화 접근

성을 사실상 박탈 당한 사안이었다. 광주 역시 무장애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확인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수의 문화시설ㆍ공간은 물리적 접근이 어렵고, 좌석 수

도 매우 제한적이다. 또한 청각ㆍ시각 장애인이 즐길 수 있는 공연ㆍ전시 콘텐츠는 매우 

제한적이었다. 

심리적인 차원의 문화접근성 문제는 좀 더 복잡하다. 요크의 인터뷰이는 크리스마

스 축제, 영화 및 공연 관람 과정에서 겪었던 번거로움ㆍ불편함이 다음 문화적 경험을 

7) 일명 ‘블루배지 사태(Blue Badge Issue)’로, 테러 위험 첩보를 받은 요크 시 의회가 도심 내 차량 이동을 
1년여간 엄격하게 제한한 사건이다. 이 기간 장애인 차량임을 표시하는 블루배지 소지자 역시 도심 진입
이 금지됐다. 요크는 주요 시설 대부분이 도심에 위치하기 때문에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두고, 시 의회와 
시민사회 간 갈등이 첨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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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하기 꺼려지게 만든다고 말했다. 광주의 인터뷰이는 전보다는 드물지만 지금도 종

종 장애 관객에 대해 불평ㆍ불만이 제기되고, 그럴 수도 있다는 사실 자체가 심리적 장벽

으로 작용한다고 말했다. 

또한, 두 도시 모두 장애 공동체의 문화적 표현을 장려하지만, 이는 분리된 공간에서 

주로 이뤄진다는 한계가 있다. 예를 들면, 광주장애예술인협회는 매년 광주 에이블

(able) 아트 위크를 개최하고, 요크 장애 인권 포럼은 시ㆍ음악 등 다양한 장르를 활용한 

이벤트를 연다. 이러한 행사들은 장애 예술가의 문화적 표현을 장려하고, 시민들에게 이

를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데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장애 예

술이 주류 문화기관에서 여타 예술가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소개되지 못하고, 별도의 마

련된 공간에서만 소개될 수 있다는 점은 이들 문화정체성의 존재, 문화적 표현의 자유, 

문화적 접근성이 제한적으로 보장되고 있음을 방증한다.

3) 이주민 

본 영역에서는 인종, 민족, 국적이 다른 이주민, 이민자, 난민을 포함하여 다룬다. 사

회 정책적으로 논의가 활발한 것과는 별개로 이주민 공동체의 문화권은 크게 제약받고 

있었다. 요크에서 발생한 혐오범죄의 64.1%는 인종을 이유로 일어났고(YHRCN: 

2022), 한국에서는 이주민은 직업적ㆍ지역적ㆍ사회적으로 분리된 삶을 살고 있었다. 두 

도시 모두 문제를 인식하고, 문화ㆍ사회 정책적으로 문제에 개입하기 위한 시도가 상당

수 존재하지만, 여전히 이주민 정체성은 두 도시에서 제한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이주민은 문화 표현이나 접근성에서도 큰 제약을 경험한다. 광주의 경우 아시아문

화전당은 기관의 성격상 타 아시아 국가 관련 전시와 아카이브가 진행되는 것을 제외하

고는 이주민의 문화적 표현이 공공에 표출되는 기회가 극히 드물다. 요크에서도 다양성

의 관점에서 소수 민족ㆍ인종 예술가에 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갖고 있지만, 시민 협치

의 거버넌스 구조에서 당사자로서 이주민이나 타민족의 대표성은 매우 낮은 편이다. 두 

곳 모두 구조적으로 문화콘텐츠에서 이주민의 정체성은 주류 사회 구성원에 의해 채택ㆍ

서술ㆍ묘사되는 형태다. 또한, 문화 향유에서도 이들 그룹은 매우 소극적인 관(람)객이

다. 기관ㆍ단체가 별도의 프로그램을 통해 이들을 초대하지 않는 한, 이들이 문화에 자

발적으로 접근하는 경우는 드물다.

덧붙여, 광주에서는 몇 가지 특기할 만한 점이 특징이 발견되었다. 첫째, 인터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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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여성들은 자신의 문화 접근성이 제한되어 있다고 인식하

지 않았다. 물리적으로 문화공간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곳의 콘텐츠를 소비하지 

않는 것은 개인의 선택이라고 여겼다. 둘째, 한때 여러 문화기관이 이주민의 문화 향유

를 위한 행사를 개최하면서, 참석자를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발생한 사례도 보고됐다. 

셋째, 고려인 공동체는 활발한 공공ㆍ민간 지원책에도 불구하고, 공동체가 도시 전체로

부터 분리ㆍ고립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나타났다. 지원이 공동체 내부 문화환경에 집중

한 대신, 도시 전체와의 역학은 고려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4) 성소수자  

성소수자는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제한적인 권리를 경험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

다. 상대적으로 한국보다 영국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인식이 보다 수용적이지만, 이러한 

양상은 광주와 요크 두 도시 모두에서 확인됐다. 

광주의 한 인터뷰이는 성소수자 인권을 위한 단체는 공공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경험과 함께 성소수자라는 정체성 자체가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

다. 광주에서는 2018년부터 퀴어페스티벌이 개최되었는데, 특히 초창기에는 축제 공

간 바로 앞에서 기독교 단체 주최의 동성애 반대 시위가 허가되면서 페스티벌이 “아수라

장으로 변했다”는 증언이 다수 인터뷰이를 통해 확인됐다. 

요크에서는 성소수자 인권 단체가 다수 있어 이들의 의제를 도시 담론의 장에 반영

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용이했다. 하지만, 개개인의 일상에서 성소수자 정체성으로 인해 

공격받는 일이 종종 발생했고, 도시 내 ‘퀴어’ 공간들에 대해서 온라인상 모욕과 논쟁이 

벌어졌던 사안도 확인됐다. 이들의 정체성 표현이 페스티벌과 같은 일정 조건 안에서는 

자유롭고 안전하게 이뤄졌지만, 여전히 일상의 공간에서 언어적ㆍ물리적 위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 

Ⅳ. 결론 및 함의: 문화정책 개입의 필요성

문화권은 새로운 개념이 아닌, 이미 존재하지만 인식되어야 할 개념이다. 문화권은 

다양한 문화적 실천과 관행을 포괄하지만, 그 중요성은 명확히 인식되지 못한 채 간과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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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왔다. 

국제 및 국내의 문화정책 담론 속에서도 문화권 개념은 논의됐으나, 그 논의는 대체

로 추상적이고 선언적인 법적 담론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정책 현장에서 문화권을 구체

적으로 구현ㆍ실현하는 접근은 제한적이었다. 결과적으로, 문화정책이 창제작ㆍ유통ㆍ

향유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발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화권 침해의 

상황은 충분히 인식되지 못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 연구는 문화권을 문화정체성, 문화적 표현, 문화 

접근성의 세 영역으로 새롭게 정의하였다. 나아가, 문화권 정의를 명확히 하기 위해 사

회 현상인 ‘차별’을 문화권의 관점에서 재해석하였다. 기존 논의에서 차별은 주로 법적ㆍ

사회적 문제로 다뤄졌으며, 문화 영역에서는 예술표현의 주제나 사회적 기여 등 간접적 

관점에서만 조명되어 왔다. 본 연구는 이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접근을 바탕으로, 문화권 담론이 비교적 활성화된 광주와 요크의 도시 문화

환경을 살펴보았다. 연구는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 다양한 집단을 대상으로, 

첫째, 특정 문화정체성이 공공영역에서 수용되는지, 둘째, 문화적 표현이 자유롭게 이

루어지는지, 셋째, 문화 접근성을 저해하는 장애물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문화

정책이 어떤 지점에서 문화권 증진에 개입해야 하는지를 탐색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문화정책이 문화권 관점을 결여한 동안, 일부 도시 구성원은 차별적 

상황에 놓여 ‘자유롭게 문화생활을 누릴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더 나아가, 

차별 구조 속에 있는 권리 보유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요구해야 하는지조차 인식하지 못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문화권은 일부 정책결정자의 선의에 의존하는 불안정한 권리로 

남게 되었다. 이러한 시사점은, 본 논문이 살펴본 여성,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공동

체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권리 보유자들을 분별해내고 이들의 상황을 정책적으로 분석

해 대응해야 함을 드러낸다. 

차별은 본질적으로 문화적 요인을 내포하며, 문화 영역 또한 사회 전반의 차별 구조

를 그대로 반영한다. 따라서 차별은 문화권의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문화정책은 시

민의 문화권 보장을 위해 차별을 적극적으로 시정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차별 문제는 사후적 법적 조치로만 대응할 것이 아니라, 문화정책을 통한 선제적 개입과 

구조적 개선으로 접근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에서, 문화예술의 창의성이 차별 해소를 위한 다양한 대응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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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모색하게 하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

는 문화권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문화정책의 방향, 문화예술계의 창의성이 차별 해소의 

동력으로 작용하는 방식, 그러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조건, 그리고 차

별을 경험하는 정체성 집단별 상황에 맞는 정책 전략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탐색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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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ltural Rights and Discrimination: A New Direction 

for Cultural Policy 
 

Byun, Younggeon

 

Cultural rights have recently become a significant topic of discussion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cultural policy, particularly in relation to cultural 

diversity and sustainable development. However, the discourse on cultural 

rights has largely focused on their conceptual aspects and declarative roles, 

rarely leading to concrete policy actions. Therefore, this article aims to redefine 

cultural rights that can be adopted in an actual policy environment by 

incorporating the existing discourse on rights. Furthermore, it reveals that the 

cultural rights perspective is a pragmatic approach that can address issues 

in both the cultural and general social realms. Additionally, this article views 

discrimination as a violation of cultural rights and strives to foster an envi-

ronment in which cultural rights policies can effectively address discrimination 

that legal and social measures cannot.

Methodologically, this article adopts Cultural Discourse Analysis (CuDA) and 

case studies to redefine cultural rights and examine discrimination from a cultural 

rights perspective.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and UNESCO-led cultural 

rights are the subjects of the discourse analysis, and two cities, Gwangju in South 

Korea and York in the UK, are used as case studies to illustrate how cultural rights 

discourse has been adopted and implemented in real-world policy environments. 

This article provides a practical approach for realizing cultural rights and pro-

moting cultural policy discourse to design effective responses to discrimination.

[Keywords] cultural rights, cultural discourse analysis, cultural identity, cultural 

expression, cultural accessibility,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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